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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

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

의안 제 호로 년 월 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
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

이 폐지조례안은 재정비촉진계획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

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 추진단계에서는 

조례운영이 형식화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

폐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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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 본 폐지조례안은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해

협의․자문하기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․운영하도록 한   

것으로 우리구는 제정․시행되었으며 관련 사업에

따른 추진계획 수립 등 조례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고 년  

이후 사업협의회 기능이 형식화되는 등 운영할 실익이 없는  

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

m 참고로 향후 우리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협의․자문 등은 

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로 지원이 가능  

하다고 판단됨


